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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current surgical technique has been well developed, unexpected side effects and complications are common. Medicolegal 

problems will happen when the patient recognize the mistake of doctor and does not accept the result. As the new law about medi-

cal attention has been established recently in korea, patients are apt to provoke a medical dispute or sue doctors for negligence. 

Therefore constant vigilance are required to prevent medical malpractice for doctors especially in operation with high risks. The pur-

pose of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 monitoring (INM) is to prevent and minimize neurologic deficits. Furthermore INM may have 

an important role in legal aspects as well as these medical purposes. This review will cover both several cases related with medi-

colegal problems and current issues of legal aspect on IN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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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료의 기술과 장비가 발전하면서 고위험의 정교한 중추신

경계 수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전문 지식도 많이 축적되

었다. 중추신경계나 이와 인접한 부위의 수술은 인간의 생명 

유지나 기본적인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기 때

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추신경계와 연관된 수

술은 크게 뇌와 척수로 나눌 수가 있으며, 수술이 필요한 뇌질

환으로는 뇌종양, 뇌혈관 기형, 뇌동맥류, 뇌출혈 등이 있다. 

척수와 관련된 수술의 적응증으로는 척수병증(myelopathy), 

척주측만증(scoliosis), 척수 종양, 척수당김증후군(tethered 

cord syndrome) 등이 있다. 수술 건수가 증가하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로 인

하여 의료분쟁도 더 많아지게 되었다. 특히 2014년 유명 가수

의 죽음으로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승하

였으며, 국회에서는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도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의료부분에

서 피해자의 확실한 피해입증을 덜어주는 장점도 있는 반면, 

병원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수술 자체도 신경을 써야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진료 이후 우연히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부작

용이나 합병증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사태까지 

대비를 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었다.
1
 수술중신경계감시의 

의료적인 목적은 수술 중에 안전하게 수술하고 있다는 정보

를 주고, 신경계 손상을 감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함

으로써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지 마비나 위약감과 같은 중

대한 수술 후 신경계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런 의료적인 목적 이외에도 정당한 의료 행위를 입증하고 

최선의 치료를 하고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

한 법률적 증거로서도 활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수술중신경

계감시의 필요성을 법률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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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1. 의료사고 현황과 빈도

수술을 하면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손상 이외에 부작용

이나 합병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의료진은 철저한 관리와 

주의를 하고 있으나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난다. 환자의 생

명, 신체 및 재산에 안 좋은 결과가 더 많이 나타날수록 의료 

분쟁이나 소송도 같이 증가하게 된다.2  

국내에서 발생하는 의료 분쟁 접수건수는 2000년 1.674건

에서 2009년 3,409건으로 증가였으며, 법원에 접수된 손해배

상청구건수도 2000년 519건에서 2008년에는 748건까지 늘어

났다고 한다.3,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2010년 통계자

료를 보면 2010년 국내 병원 입원환자 574만 4,566 중 9.2%인 

약 52만 명이 의료사고를 경험하였으며, 이 중 7.4%인 약 4만 

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한의사

협회 공제회에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접수된 1

차 의원 의료사고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1433명의 환자 가운

데, 의료사고는 75.7%가 피부/비뇨기과, 성형외과, 외과에서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24.3%는 내과, 안과, 정신과, 산부인과

에서 발생하였다. 의료 사고의 원인은 수술이 약 40% 정도로 

치료(약30%), 진단, 마취, 환자 관리 등 보다 많았다.5 이 밖에

도 2016년 발표된 국내 의료소송 가운데 정형외과 관련 수술

을 분석한 논문을 보면,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

우가 46.3% (158건)로 진단 및 검사, 치료 처치 보다 훨씬 많

았으며, 수술 종류는 척추수술이 48.8% (77건)으로 인공관절

수술이나 골절수술 및 인대 또는 열상 수술(4~11%) 보다 월

등히 많았다.6 척추수술은 의료사고의 빈도도 높고 장애도 다

른 수술에 비하여 더 흔하게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의료 소

송의 전체적인 특징만을 분석하여 수술중신경계감시의 사용 

여부나 어떤 주의의무 위반이 많았는지 제시하지 않았다. 하

지만 척추 수술로 인한 의료 사고가 많고, 장애 비율도 높은 

점을 보면, 중추신경계나 그와 인접한 부위의 수술에서 예상

치 못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여 의료 분쟁이나 소송

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수술에 특히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

2014년 유명 가수의 사망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

심이 높아졌으며,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주된 내용을 

보면, 과거에는 의료 분쟁에서 피해자(환자)가 의료분쟁조정

신청을 해도 피의자(병원 또는 의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조

정조차 시작이 안되어 피의자가 동의를 않으면 개인이 소송

을 걸어야 했다. 하지만 새로 제정된 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증상해에 이르렀을 때 조정신청을 하면 피의자의 동

의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조정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피해 환자의 입증 책임을 덜어주고 의료 사고에 대

한 법률적 보호를 보다 쉽게 받는 장점도 있으나 의료 분쟁이 

늘어남으로써 의사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진료가 어렵거나 까다로운 환자들을 기피

하고 불필요한 방어 진료가 증가하여 결국에는 다시 환자에

게 피해가 되돌아 가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

다.7 

3. 의사의 주의의무 및 판단기준 

3. 1. 주의의무의 강화

과거에는 수술 이후에 환자에게 의식 손상, 마비, 위약감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수술 후 발생한 가

능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얼마나 타당하고 적절한 정도로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설명의무 위반 여부로 손해배상책임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중추신경계 수술은 워낙 복

잡하고 정교하며, 작은 충격이나 변화에도 임상적인 파급효

과가 크기에 수술이 매우 위험하고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예

상된다는 사실을 의료진과 환자 및 보호자 간의 암묵적으로 

공감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의학 지식

과 의료 장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보다 어렵고 정밀한 

신경계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의 

위험도 같이 증가하였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술 후 위약감, 마

비 또는 사망 같은 중대한 문제 발생하면, 의사가 의료행위 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 판단하는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판단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의료 관련 판

례들이 많아지고 있다.
8
 

3. 2. 주의의무 판단기준

의사의 주의의무 및 의료소송에서 인과관계 판단기준에 대

한 내용은 1999년, 2005년 대법원 판결에 명시되어 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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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개념은 의료 행위 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

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8 구체적인 기준은 의사가 최선

의 조치를 취했는지 당해 의료행위 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적용하였는지 판

단한다. 그리고 법원은 주의의무위반여부를 진료환경 및 조

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9.3.26. 선고 98다 45379, 45386 판결, 대법

원 2005.10.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3. 3.주의의무와 연관된 판례들

다음은 주의의무와 관계된 판례들을 모았다.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가 의료행위의 과오

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

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

라도, 질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

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

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

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

다. 다만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질병의 특성, 치료방법의 한계 등으로 의료행위에 수

반되는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이, 의료행

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판단능력이나 의료기술 

수준 등에 비추어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만으로 손해

배상책임을 제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2)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의사의 의료행

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

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

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러한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

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

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 대하여 의사

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

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

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00138 판결).

3) 의사는 진료를 행할 때에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

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

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

은 과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

다5867 판결).

4)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

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

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

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

10104 판결).

5)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 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

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

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

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

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

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6849 판결).

6)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시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

무가 요구되고, 특히 전신마취는 환자의 중추신경계, 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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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또는 순환기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환자의 건

강상태에 따라 마취방법이나 마취제 등에 의한 심각한 부작

용이 올 수 있고, 그 시술상의 과오가 환자의 사망 등의 중대

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담당하는 의사는 

마취 시술에 앞서 마취 시술의 전과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

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환자의 신체구조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마취방법에 있어서 그 장

단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절

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대

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판결 참조). 

7)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

세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피어 그러한 증세를 발견한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질환의 발생 여부 및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 권유할 주

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208, 13215 

판결).

8)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

뢰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

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에

도 자신이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 있거나 다른 의

사를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 의료행위의 영

역이 자신의 전공과목이 아니라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

적으로 속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

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

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만약 의사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

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

원 1990.5.22 선고 90도579 판결, 1998.2.27. 선고 97도2812 

판결). 

4. 의료 분쟁에서 수술중신경계 감시의 역할

다음 두 가지 증례에 대한 판결을 보면서 수술중신경계감

시의 법률적 필요성을 살펴본다.

증례 1) 직장탈장 수술 후 발생한 좌골신경(Sciatic nerve)

손상에 대한 판결

뇌하수체선종에 의한 말단비대증, 빈안장증후군(empty- 

sella syndrome)과 당뇨병이 있는 환자가 완전직장탈출증으

로 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난 이후 하지의 불완전마비와 둔부 

통증이 나타났다. 환자는 키가 2m 3cm, 체중 190kg 의 거구

로 수술 후 합병증은 양쪽의 좌골신경이 직장 수술과정에서 

눌린 것으로 판단되었다. 병원에서는 체중에 의한 신경눌림

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대 두 개를 맞댄 상태에서 쇄석위

(lithotomy position)로 수술을 진행하여 주의의무를 다했다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체중이 많이 나가며, 당

뇨가 있어 정상인에 비해 말초신경의 회복가능성이 낮은 점

을 고려했어야하며, 6시간의 수술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

하지 않고 같은 자세를 유지하여 발생한 합병증으로 의료진

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양측 좌골신경손상

이 수술 및 처치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다른 원인으

로 말미암은 것을 입증하지 못한 병원측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지방법원 1999.10.6. 선고 98가합105733판결)

증례 2) 겨드랑이 신경종(neuroma) 수술 후 발생한 척골신

경(ulnar nerve) 손상에 대한 판결

환자는 겨드랑이에 척골신경으로부터 기원하는 신경종

(neuroma)이 있어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난 이후 수술 

전 없었던 우측 상지의 운동 및 감각 기능 저하와 우측 4, 5번

째 손가락의 근위축 증세가 나타났다. 원심은 수술 후 나타난 

증상이 척골신경 손상에 따른 전형적인 증상이고, 근전도 검

사에서 척골 신경 손상이 확인된 점으로 수술과의 인과 관계

를 인정하였다. 또 수술에서 사용된 메젠바움 가위와 전기소

작기가 신경종 제거 과정에서 신경이 절단되거나 화상을 입

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료진에게 주의를 게을리한 책임으

로 배상하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상고로 대법원

까지 가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다. 

그 판단 이유는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

기 어려운 간접사실들만으로 의료상의 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확실한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

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02.26. 선고 2013다27442 판결). 

증례1에서 의료진은 좌골신경손상이 수술 과정에서의 부

주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

여 배상 책임을 물었고 증례2 에서는 원심의 배상 판결이 대

법원에서 번복이 되었다. 두 사건 모두 판결문만 검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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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세부적인 사건기록지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판단에 제

한점이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증례 판결에는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술 과정을 동영상

으로 촬영하여 신경의 외형이 잘 유지되었으며, 의료진이 신

경 자극 검사를 통해 확인하여 현대 의학 수준에서 최선을 다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수술중신경계감시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법률적 입증자료로 제시되어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첫 번째 증례는 탈장수술 자체는 잘 되

었으나 처치 과정에서 좌골신경눌림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였

는데, 만약 수술중신경계감시를 실시하였다면, 수술 도중에 

하지의 체성감각유발전위(SSEP)에서 파형 변화가 나타났을 

것이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합병증을 어느 정도 예방했

을 것으로 보인다.    

5. 수술중신경계감시의 보험인정 기준

수술중신경계감시는 중추신경계 뿐만 아니라 말초신경 및 

혈관을 수술하는 경우에도 실시를 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하

는 수술중신경계감시의 보험인정 기준은 뇌와 연관된 수술에

는 1. 청신경질환, 2. 중이질환, 3. 교뇌(pons)질환 이 있으며, 

척수와 관련해서는 1. 척수병증(myelopathy), 2. 척주측만증, 

후만증 등의 기형, 3. 척수 종괴성 병변(척수종양, 척수공동

증, 혈관기형 등), 4. 두개저 경추 연접 부위, 상부 경추의 불

안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임상 양상

과 보험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를 해야 하겠다. 

결  론

의료적 목적의 수술중신경계감시는 이미 적극적으로 실시

하고 있으며, 많은 외과의들이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 병원에서 활용되고 있다. 환자의 건강을 위

한 최선을 치료를 하면서도 불의의 사고로 그 선량한 의도가 

훼손되지 않으며, 억울한 배상을 하지 않도록 정당한 의료 행

위에 대한 법률적 보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수술중신경

계감시는 법률적 측면에서 의료진의 수술 중 주의의무에 노

력을 충분히 했다는 근거로 활용되는데 중요하다. 

수술중신경계감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나 실무계에서 정해진 바가 없다. 다

만 수술중 발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부작용과 예상치 못한 상

황에 대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은 확실하다. 의사

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는

지를 자세히 살피어 그러한 증세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질환의 발생 여부 및 정도 등을 밝히기 위

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 진료를 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

고 자기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

으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

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

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

를 진찰하고 진단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수술중신경계감시가 수

술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가

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맞지만 그 정도가 얼마만큼인지

가 아직 불명확하여 의사에게 수술중신경계감시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주의의무를 지우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

구나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신경계감시를 실시

하였더라도 부작용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가능성은 여

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에게 신경계감시는 의사의 주의의

무를 판단함에 있어 면책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의사 주의의무위반의 요

소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수술중

신경계감시는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 최선을 다했다는 주의

의무의 근거로 어느 정도 기여할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하여 미리 일어날 수 있는 의료 사고를 예방하고 의료 

분쟁을 줄임으로써 국민건강증진 및 불필요한 의료비와 소송

비 감소를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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